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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건설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한 결의의 효력 

[대상판결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3다50466 판결] 

 
1. 소송의 개요 

 

A주택재개발조합은 개정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2006. 8. 25. 전에 설립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설

립준비를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으로, 정관에서 시공자의 선정을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

쟁입찰’로 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A주택재개발조합은 2010. 6. 19.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이하 ‘1차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L사, D사, H사가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다수의 서면결의서가 중복 제출되어 조합원 수보다 투

표수(서면결의서 포함)가 250여 표 초과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A주택재개발조합은 총

회 도중 개표를 보류하고 입찰에 참여한 위 3개 회사와 협의하여 폐회를 선언하였습니다.  

 

이후 A주택재개발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새로 밟기로 하고 2010. 8. 17. 시공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다시 하였습니다.  이에 ‘DㆍL 컨소시엄’은 공사비 평당 3,998,000원으로, ‘SㆍW 컨소

시엄’은 공사비 평당 4,090,000원으로, H사는 공사비 평당 3,590,000원으로 재입찰에 참여하였습니

다.  A주택재개발조합은 2010. 9. 4. 대의원회에서 대의원들의 투표로 재개발추진위원회 당시 선정

된 시공사였고 공사비를 최저가로 제시한 H사를 탈락시킨 후 나머지 컨소시엄들만을 대상으로 

2010. 9. 19. 임시총회를 개최(이하 ‘2차 총회’)하여 DㆍL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한편 L사는 2011. 7.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기소되어 “A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시공자

로 선정되기 위하여 2010. 6. 초순경 A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들에게 1인당 500,000원에서 

35,000,000원까지의 금원을 지급하여 L사를 지지하는 서면결의서와 조합원들이 다른 건설회사에 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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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서면결의서에 대한 철회서를 징구하여 1차 총회에 제출함으로써 H사 등 입찰에 참여한 다른 건

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

니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966 판결). 

 

이에 A주택재개발조합 중 일부 조합원들은 L사를 시공자로 선정한 2차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합원들이 2차 총회에서 L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DㆍL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한 결의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한 정관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먼저 대법원은 개정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2006. 8. 25. 전에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은 주택재개

발조합의 정관에서 시공자의 선정을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의 선정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

한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지만,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의 선정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이나 입찰 참가업체가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도시정

비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절차나 금지사항을 위반하거나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시공자 

선정동의서’를 매수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부정행위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결

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정관에서 경쟁입찰에 의하여 시공사를 정

하도록 한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결의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졌다

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안의 경우 ① A주택재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

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정한 것은 시공사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도

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입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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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 L사가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서면결의서 등을 받아 이를 총회에 제

출하거나 금원을 받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총회에 출석하여 투표하도록 한 것은 경쟁입찰의 공정성

을 해하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결정권이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관에서 경쟁입찰의 방

식으로 시공사를 정하도록 한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A주택재개발조합이 1차 총회가 무산된 후 시공자 선정절차를 새로 진행하였고, L사는 종전과 달리 

대림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L사가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하여 

2010. 6. 초순경 A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들에게 1인당 500,000원에서 35,000,000원까지의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2차 총회는 그로부터 불과 3개월만에 개최되어 DㆍL 컨소시엄이 압도적인 득표를 하

였고 당시 L사의 이러한 금품 살포행위 등이 외부에 알려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L사가 그 

이후에도 2차 총회 직전까지 위 용역업체에 수십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

은 입찰참여 형태의 변경이나, 총회결의를 다시 했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들이 L사의 금품 제공의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주택재개발조

합의 조합원들이 2차 총회에서 L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DㆍL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한 결의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한 정관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시사점 

 

최근 하급심들은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금품이 지급된 경우, 총회 결의에 관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시공자 선정 결의를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금품의 지급은 주로 1차 총회 이전에 있었고, 1차 총회가 무효가 된 후 

새로이 총회가 개최되었다 하더라도, 또한 입찰참여형태가 L사 단독 입찰에서 DㆍL 컨소시엄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L사의 금품 제공의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시공자 선정 결의를 무효로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

습니다. 

 

4. 다운로드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3다50466 

http://www.jipyong.com/newsletter/real_estate/39_201610/download/judgement_download.pdf

